
1번

① [x]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참조) 그 자체가 기본

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등, 판례집 29-2상, 65, 71).

② [o] 특히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

중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

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레집 8-2, 680, 692-693).

③ [o]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

루 감안하여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

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

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④ [o] 헌법은 제119조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판례집 14-2, 410, 428).

⑤ [o]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

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

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2-693)

2번

① [o]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

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基本權)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憲法規定)의 

해석상 국민(國民)(또는 국민(國民)과 유사한 지위(地位)에 있는 외국인(外國人)과 사

법인(私法人))만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 할 것이고, 국가(國家)나 국가기관

(國家機關) 또는 국가조직(國家組織)의 일부나 공법인(公法人)은 기본권(基本權)의 ‘수

범자(受範者)(Adressat)’이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그 ‘소지자(所持

者)(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보호 내지 실현(實現)해

야 할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지니고 있는 지위(地位)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

관(國家機關)인 국회(國會)의 일부조직(一部組織)인 국회(國會)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

會)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

(提起)할 수 있는 적격(適格)이 없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77).

② [o]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

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

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

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02).

③ [x]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

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



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

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공보 제215호, 1423, 1423).

④ [o]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

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

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297).

⑤ [o]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

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8 참조).

3번

① [o]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

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도 헌법 제

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

유’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

246, 판례집 18-1상, 402, 403).

② [o]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

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판례집 26-1상, 

155, 155).

③ [o]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

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

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

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

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

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

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

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

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판례집 

26-1상, 155, 156).

④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

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정치자금 중 당비는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납부할 수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 자

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하므로, 정당

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

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행 기탁금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

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서,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이로

써 정당 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

례집 27-2하, 511, 512).

⑤ [o] 판대상조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

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

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현재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선거 이외에도 당원협

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와 같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침해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이

익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



이라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판례집 28-1상, 305, 306).

4번 

① [o]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와 그 신고서 반려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을 단순한 

신고나 등록 등으로 족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이나 민주성 등의 요건

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

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

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

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3. 29. 2011헌바53, 판례집 

24-1상, 538, 539).

② [x]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

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

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조

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나,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

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

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일반 근로자 및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대학 교

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

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 두는 방법도 얼

마든지 가능하므로,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최근 들어 대학 사회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대학 교원의 사회·경



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특성

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서 입

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판례집 

30-2, 206, 207).

③ [o] 법 제58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10. 27. 2003헌바

50 등, 판례집 17-2, 238, 239).

④ [o]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

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행위’의 한 형태에 해당

한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

합의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

다. 또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정수

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급여지원

금지조항과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정한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예방되고,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감소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헌법재

판소는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

지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급여

지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2. 5. 26. 

2019헌바341, 공보 제308호, 704, 705).

⑤ [o] 앞서 살펴본 청원경찰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경비하는 시설의 안

전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판례집 29-2상, 485, 501).

5번

① [o] 제헌 헌법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

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

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o] 3차 헌법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③ [o] 5차 헌법 제102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o] 

⑤ [x] 환경권 최초 규정은 8차 헌법, 최저임금 최초 규정은 현행 헌법.



6번

① [o]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

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법률은 시료를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

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갖추

었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

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39).

② [x]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28).

③ [o]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앞

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

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 등, 판례집 30-1상, 563, 564).

④ [o] 입법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요건 아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의 자유는 정신



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외국

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

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

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판례집 27-1하, 251, 252).

⑤ [o]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

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

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

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167, 1539, 1547).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

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ㆍ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

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

은 경우에도 적용된다(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4;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167, 1539, 1547).

7번

① [o]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o]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그 재판도 위에서 밝힌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

다고 하겠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③ [o]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

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

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o]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⑤ [x] 변호사법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변호사 등록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7조 제1항), 변호사 등록을 하

려는 자에게 변협은 대등한 지위가 아닌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

다. 또한 변호사 등록이 단순히 변협과 그 소속 변호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변협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변호사 등

록에 관한 한 공법인 성격을 가지는 변협이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

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협이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인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판례집 



31-2상, 563, 569).

8번 

① [x] 이 사건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이지만, 승인

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은 충남○○고 

지원예정자들이므로, 충남○○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기관련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 8과 9는 201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2014학년도 입학전형요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선발인원이 배

정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2015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이 공고되기를 기다려 그 

승인처분을 다투게 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학전

형요강과 그 승인처분이 위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시 준비 중인 위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헌재 2015. 11. 26. 2014헌마145).

② [o] 이 사건 도서관규정은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도서 대출이나 열람

실 이용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규정으로 인하

여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

신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마977, 판례집 

28-2하, 309, 309).

③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

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

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행정청에게 그 

개설신고나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집행행위를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예외적

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1021, 판

례집 19-2, 795, 795).

④ [o]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



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19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합헌결정이 있었

지만(헌재 2003. 11. 27. 2002헌마787, 공보 87, 1123, 1124 등 참조), 대통령 및 국

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헌

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한 바 없고, 선거권의 연령 제한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

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기본권 침해 여부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판례집 

25-2상, 306, 310).

⑤ [o] 아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들도 장래 면허의 취득이 예정되

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은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 거주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법 제5조 제1항 제3

호,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면허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택시면허

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

재 2012. 3. 29. 2010헌마443 등, 판례집 24-1상, 591, 604).

9번

① [o] 특별사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

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

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공보 제46호, 448, 450).

② [o]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

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

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

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

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



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헌

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21).

③ [x]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

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

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판례집 17-2, 

481, 483).

④ [o]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

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

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판례집 21-1하, 769, 

769).

⑤ [o] 헌법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0번

① [o]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국가의 형벌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일 뿐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

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판례집 27-2상, 514, 515).

② [x] 위 조항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

인한 것이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5. 2. 24. 2003헌

마31 등, 판례집 17-1, 254, 254).

③ [o]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

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

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

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

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

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

례집 14-1, 49, 50).

④ [o]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

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

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그러나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 제1

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그 예외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상소의사를 위축시킴으로써 남상소를 방지하

려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남상소를 방지한

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구속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다. 더욱이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

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

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785).

⑤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 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



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

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

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 4. 28. 2010헌마474, 판례집 

23-1하, 126, 127).

11번

① [x]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영유

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육 이념 중 하나는 영

유아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3조 제3항).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영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에는 보육료 지원

이 정지된다(법 제3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보건복지부지침). 양육수당 역

시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항).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보육이념, 보육료·양

육수당 지급에 관한 법 규정을 종합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

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

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으로 등록·관리될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

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판례집 30-1상, 150, 152).

② [x]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

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

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

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

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

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

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

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6. 30. 2014헌마

192, 판례집 28-1하, 642, 642).

③ [x]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하여 지

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지역가산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역가산점규정이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판례집 26-1하, 101, 102).

④ [x] 이전 판결의 경고기능에 비추어 누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강법의 입

법목적,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재범예방이라

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특강법에서 정

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

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

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

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에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경우 그 처단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범에 대한 비난가능성, 특강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

중처벌하는 것으로서,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 법정형의 하한이 강도강간죄·강도치사

죄·해상강도상해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

로 그 가중정도가 현저히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



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판례집 27-1상, 535, 

536).

⑤ [o] 현행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

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은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

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시모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응시자

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기

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

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

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학생선발방법이 정시모집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는 수

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능력이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른 것을 

의미할 뿐, 수학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에 따

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점은 정시모집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

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들

은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지 여부, 공교육 정상화, 비교내신 문제 등을 

차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

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판례집 29-2하, 537, 538).

12번

① [o]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

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o]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

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x] 국회법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o]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

선할 수 있다.

⑤ [o]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의 위원이 된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3번 

① [o]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

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

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

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

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출처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o]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 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

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

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 

19).

③ [o]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아니게 되는(사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형

태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

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

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

고”라는 문언에서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

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

1, 판례집 32-1하, 1, 36).

④ [o]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

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⑤ [x]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

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

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4번

① [x]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

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등 참조).

② [o]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

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

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특히 선거운

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5-436；

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193).

③ [o] 선거권의 부여나 박탈과 같이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 행

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결합할 

것인지는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

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인 선거공보의 작성방식을 규정한 조항일 뿐 선거권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선거공보의 작성방

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

연적으로 요청되고(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등 참조), 선거공보제도가 유권자

에게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선거공보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입법

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

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헌재 

2020. 8. 28. 2017헌마813, 판례집 32-2, 151, 168).

④ [o] 자치구·시·군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

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

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

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⑤ [o] 역사적으로 직접선거의 원칙은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하였고, 다수대표제하

에서는 이러한 의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하에서 선거

결과의 결정에는 정당의 의석배분이 필수적인 요소를 이룬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판례집 13-2, 77, 96).

15번

ㄱ [x]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

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판례집 

20-2하, 509, 509).

ㄴ [o] 법률은 될 수 있으면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합헌적 해

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

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서

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합헌해석을 하는 

것은 합헌해석을 빙자하여 위헌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나 제5항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제한한계를 지

나치게 벗어나고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할 여지가 없는 법률이다. 다수의견은 위 법률의 적용한계를 그 소정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

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면 위헌성이 없어진다는 견해이나 위 법률은 그

와 같이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며, 그와 같이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해



석한다고 해서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및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의 충

돌 등 위헌성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0. 6. 25. 90헌가11, 판례집 2, 

165, 176).

ㄷ [o]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

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헌재 2015. 5. 28. 2012헌마653, 판례집 27-1하, 301, 308).

ㄹ [x]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

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

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

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1).

16번

① [o] 응시 결격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로서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요한 공익

상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판례집 25-2하, 94, 95).

② [o]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학원 등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것은 어린이 등이 안전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의 동승보호자는 운전자와 함께 탑승함으로써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판례집 32-1상, 452, 453).

③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

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

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

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

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

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

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 등, 판례집 30-1하, 696, 697).

④ [o]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

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

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

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

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

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판례집 15-2상, 

454, 471).

⑤ [o]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심판

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업무에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세무사의 업무 중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

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세

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판례집 

30-1상, 530, 531).

17번

① [o]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

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

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연의 경우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저작재산권자 등

은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

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위 조항들은 재산

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사

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

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율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

을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

연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

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하여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1115 등, 판례집 31-2상, 526, 527).

② [o]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다시 당연퇴직이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

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

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

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

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

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판

례집 22-2상, 16, 17).

③ [x]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

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

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청구

인들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의 수준을 보면 연금을 통해 보

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

가 다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



를 받게 되므로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심판

대상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

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

는 대신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

항의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7. 27. 2015헌마1052, 판례집 29-2상, 201, 202).

④ [o]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

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

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

니 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8；헌재 2002. 8. 

29. 2000헌마556, 판례집 14-2, 185, 198 참조). 다만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

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

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

다 낮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16, 공보 제161호, 536, 538).

⑤ [o] 비록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

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4).

18번

① [o]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

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



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

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

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판례집 19-2, 26, 26).

② [o]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

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

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만간 권한침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즉 현재와 같은 상황의 발전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권한침해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며, 이미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침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를 말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3, 판례집 31-1, 306, 311).

③ [o]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판례집 16-2상, 404, 418; 헌재 2008. 12. 26. 2005헌라

11, 판례집 20-2하, 547, 552 참조).

④ [x] 우리 헌법은 제114조 제1항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6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5조 제1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

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치구조의 당위적인 기구로 전제하고,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각 9인 또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네 종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선거구 자치구·

시·군 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담당한

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

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판례집 20-1하, 340, 353).

⑤ [o]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

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

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번

① [x]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

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

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

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헌법(1962. 12. 26. 전면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

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당시 헌법 제56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

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당시 헌법 제5조 제1항은 “이 헌법

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2항에서 “국회는 선



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제청 이유에 따르면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보이나, 1967. 2. 9. 발행 관보(호

외)에 의하면 이 사건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1966. 10. 14.)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

포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짐에 있어서 

성립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다(헌재 1999. 4. 29. 97헌가

14, 판례집 11-1, 273, 283).

② [o]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

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

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4. 24. 2004헌바44, 판례

집 20-1상, 453, 462).

③ [o]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의 ‘당사자’에 해당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④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

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o]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

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

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

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출국금지처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장래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

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판례집 27-2상, 514, 

514).

20번

① [o]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

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

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

리 헌법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

리로서 채택한 3권분립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 재판하

는 작용인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

원으로 하는(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

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7-2, 264, 279).

② [o]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나 기각결정은 그 판단주체 및 기능으로 

보아 행정심판에 불과함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

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가능하여야만 비로소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한 사법권 

내지는 재판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행

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

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헌재 2000. 6. 29. 99헌가9, 판례집 12-1, 753, 765).

③ [o]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

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

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

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



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

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판례집 24-1

상, 80, 81).

④ [o]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

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

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

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211, 7).

⑤ [x]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

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절차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

롯하여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면서, 다만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과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

다’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적 형성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29, 판례집 28-2하, 498, 504).

21번

① [o]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 교사 등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직 성

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이들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

육권의 범주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교육 외에 학원

교습을 받을지 여부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학원교습을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참조).

② [x] 학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고(헌

재 2016. 11. 24. 2012헌마854), 학생은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있다(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또 헌

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국민이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참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곧바로 학부모나 학생, 학부모회나 학생회의 인사 행정 등 

학교 운영 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문제에 관하

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선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

부모나 학생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영역

인 정책문제에 속한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참조).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

하여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 마련을 요구할 권리이지 특

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며(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참조),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률로써 학부모나 학생, 학부모회나 학생회에게 

일정한 학교 행정 참여권 등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참여권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나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2018헌마1153).

③ [o]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

한 비용에 한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판례집 24-1하, 49, 49).

④ [o]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

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



는데,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그의 취학연령을 부모가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는 교육목표, 학습계획, 학습방법, 학교제도의 조직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가지고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450).

⑤ [o]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비

추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 등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게 함으

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

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

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의회유보원칙이라 할 것이다(헌재 

2013. 11. 28. 2011헌마282 참조).

22번

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105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국회법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

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

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3번

①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

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판례집 32-2, 196, 196).

② [x]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

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

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

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

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

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6. 2018헌마77 등, 판례집 32-1상, 268, 268).

③ [o]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

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

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

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

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

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

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

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

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

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

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

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

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406).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

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최근 5년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

신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그런데 시신 자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

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

고, 실제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

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

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940, 판례집 27-2

하, 335, 336).

⑤ [o]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

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

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

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

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판례집 28-1상, 540, 541).

24번

① [o]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공보 제115호, 604, 605).

② [o] 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

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o]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

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x] 헌법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o]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

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

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

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

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번

ㄱ [x]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

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

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

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

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ㄴ [x]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

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

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ㄷ [o]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

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

다.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o]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

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해당 회기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된 해당 회기를 그 다음 회기에 이르

러 결정할 여지는 없다. 결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

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



된다.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개시되어 헌법 제

47조 제2항에 따라 폐회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매 회기에 회기를 정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회기를 정하지 

못한 채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의도한 바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긴급하게 처리

해야 하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라고 보

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

여 국회가 매 회기에 회기를 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쟁점 안건을 먼저 상정하더라도, 

정기회의 경우 100일, 임시회의 경우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건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

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소집된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

는 것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등, 판례집 

32-1하, 214, 216).


